
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[별지 제19호서식] <개정 2012.8.7>

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
기간:     2019년    01월    01일부터            2019년    12월    31일까지 (앞쪽)

1. 후원금 수입명세서

순번
발생

일자

후원금

종류

후원자  

구분
후원자 내역 금액 비고비영리법인

구분

기타

내용

모금자 

기관

여부

기부금단체

여부

1 2019.01.25
지역사회

후원금품
민간단체 비영리 Y N

인천사회복지공동

모금회

명절

특식비
168,800

2 2019.08.30
지역사회

후원금품
민간단체 비영리 Y N

인천사회복지공동

모금회

소규모

지원사업
2,100,000

2. 후원금품 수입명세서

순번
발생

일자

후원품

종류

후원자 

구분
후원자 내역 품명

수량/ 

단위

상당

금액
비고

비영리

법인

구분

기타

내용

모금자

기관

여부

기부금

단체

여부

3. 후원금 사용명세서

순번 사용일자 사용내역 금액
결연후원

금품 여부
산출기준 비고

1 2019.02.07 명절 외식지원 104,500 N 쿠우쿠우 부천역점 식대비

2 2019.02.13 식료품 구입 64,300 N 장터소비자마트 식료품

3 2019.09.18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 제과제빵 100,000 N 쿠킹아트창의연구소 강사비

4 2019.09.19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
현수막 제작

35,000 N JMP 그래픽 제작비

5 2019.09.26 전문적 배움과 참여 여행 971,000 N 한국철도공사 여행경비

6 2019.10.07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 제과제빵 100,000 N 쿠킹아트창의연구소 강사비

7 2019.10.23 전문적 배움과 참여 여행 79,000 N
이비카드법인택시,
비학산칼국수보리밥 식대,교통

8 2019.10.24 전문적 배움과 참여 여행 70,000 N 신청국밥
이비카드법인택시 식대,교통

9 2019.11.11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 인권교육 25,000 N 딜리셔스피자 식대비

10 2019.11.12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 인권교육 100,500 N 강사(이상용) 강사비

11 2019.11.18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 인권교육 100,500 N 강사(이상용) 강사비

12 2019.11.20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 제과제빵 100,000 N 쿠킹아트창의연구소 강사비

13 2019.11.26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 제과제빵 100,000 N 쿠킹아트창의연구소 강사비

14 2019.12.04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 제과제빵 100,000 N 쿠킹아트창의연구소 강사비

15 2019.12.04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 제과제빵 14,000 N 메가커피 간식비

16 2019.12.05 전문적 배움과 참여 포토북 제작 126,000 N 점보포토 제작비

17 2019.12.06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 자조모임 20,000 N 파리바게뜨제물포북부 다과비

18 2019.12.09 자기선택 통한 여가생활 
사업평가회의

59,000 N 청운닭갈비
파리바게뜨제물포북부

식대비
다과비

5. 후원금 전용계좌
금융기관 등의 명칭 계좌번호 계좌명의

사회복지공동모금회 351-0899-8331-23 인천밀알장애인공동생활가정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

(뒤쪽)

작 성 요 령

○ 후원금의 종류 구분

후원금의 종류 내용

1. 민간단체 보조금품 국내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

2. 외원단체 보조금품 외국 민간원조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품

3. 결연후원금품 아동ㆍ노인 등 시설거주자에 대한 결연후원금품

4. 법인임원 후원금품 법인 임원으로부터 받은 후원금품 및 찬조금품

5. 지역사회 후원금품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위문금품 및 후원금품

6. 후원회 지원금품 법인의 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품

7. 자선모금품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금품

8. 기타 후원금품 행정기관의 시설위문금 등 후원금품

○ 후원자 구분

후원자 구분 내용 모금자 기관 여부 기부금단체 여부

1. 개인  개인 입력(Y/N) 입력안함

2. 영리법인  기업 입력(Y/N) 입력안함

3. 비영리법인

 공익법인 등(종교법인, 학교법인, 의료법인, 

 사회복지법인, 기타*)

→ 비영리법인구분란에 기재

 * 기타인 경우 그 내용을 기타내용에 기재

입력(Y/N) 입력(Y/N)

4. 민간단체  비영리단체, 외국민간원조단체, 민간단체 기타 입력(Y/N) 입력(Y/N)

5. 국가기관
 입법기관ㆍ사법기관ㆍ행정기관(중앙행정기관 및 

그 소속 기관, 지방자치단체)
입력안함 입력안함

6. 공공기관 공기업, 준정부기관, 그 밖의 공공기관 입력안함 입력안함

7. 소관법인
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

 * 법인의 후원금이 전출금 형태로 시설에 전달
입력안함 입력안함

* 모금자 기관: ｢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｣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 

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모금자(기관)

** 기부금단체: ｢소득세법 시행령｣ㆍ｢소득세법 시행규칙｣에 따른 기부금대상 민간단체, ｢법인세법 시행령｣ㆍ｢법인세법 시행

규칙｣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 

○ 후원받은 순서대로 계속 기록하여야 합니다.

○ 수입명세서의 내역란은 후원자의 후원용도ㆍ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.


